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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감사  사업  날로 번창하시  원합니다. 

2.「 감사 및 회계 등에 한 규정」 개정규정  2010  12월 7 로 

과 같  고시( 원회고시제2010-41호) 었 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하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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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 임)

「외부감사 회계 등에 한 규정」개정규정

1.개정 사유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」(이하 “외감법”)시행령의

개정(‘09.12.31) 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2.주요 내용

□ K-IFRS 용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고시

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 (K-IFRS)을 용하는 지배회사의 개별

재무제표는 K-IFRS(기 서 제1027호)에 따른 별도재무제표*

작성방법에 따르도록 규정

*지배회사가 종속회사(50%이상)․ 계회사(20～50%)에

한 투자주식에 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는 공정가치

법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결산부담이 크게 완화되는

施惠的 성격의 개정사항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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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IFRS정보이용자를 한 분․반기 지분법 정보 주석기재

ㅇ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의 경우 분․반기 연결재무제표

작성이 면제된 2011～12년 에는 한시 으로 분․반기 별

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

ㅇ <개정 이유>과도한 결산부담 완화를 해 분․반기 연결재

무제표 작성의무가 2년간 유 된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

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지분법 정보가 장부에 반 되

지 않음

-그러나,동 지분법 정보를 IFRS정보이용자( 시 :투자자

등)들이 요구함에 따라 꼭 필요한 범 내에서 지분법 정보

를 주석으로 제공하도록 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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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행 개      안 비 고

 2  결합재무 표  및 

연결범  등

 2  결합재무 표  및 

연결범  등

<신 > 6 3(한 채택 회계

 하는 지배회사가 재

무 표를 하는 방법)  

7 2 2항에  “한 채

택 회계  하는 

지배회사가 재무 표를 

하는 방법” 란 한 채택

회계  1027호에  규

하고 는 별도재무 표를 

하는 방법  말한다. 

「 본시 과 투 업에 

한 법률 시행 」 칙( 20

947호) 23 에 라 반 보

고 ㆍ 보고  재사항

 그 법  재무 표를 

 재하는 경우 지 법 

 재무 보를 주  공

시한다.

-시행

사항반

(  §7

2② 개

사항 반 , 

한 채택

회계

 하

는 지배회

사  재무

표 

방법 규 )

 3   감사  지  3   감사  지

10 (지 상회사)  ①～⑦ 

(생략)

 ⑧ 1항  규 에 하여 

가 감사  지 하는 경우 

지  당해 회사  사

10 (지 상회사)  ①～⑦ 

(현행과 같 )

 ⑧ 1항  규 에 하여 

가 감사  지 하는 경

우 지  당해 회사  

- 문 비

부감사 및 회계 등에 한 규정 신․ 조문 대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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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행 개      안 비 고

업연도 개시후 6월   

한다. 다만, 「 본시 과 

투 업에 한 법률」 시행

 170 1항 2호 단 를 

받는 회사가 1항 3호 

또는 8호  사 에 해당하

여 가 감사  지 하

는 경우 지  당해 회

사  사업연도 개시후 4월  

 한다.  경우  

「 본시 과 투 업에 

한 법률」에 른 가

시  및 코스닥시  개

  한다.

 ⑨～⑩ (생 략)

사업연도 개시후 6월  

 한다. 다만, 「 본시 과 

투 업에 한 법률」 시

행  170 1항 2호 단

를 받는 회사가 1항 3

호 또는 5호  사 에 해당

하여 가 감사  지

하는 경우 지  당해 

회사  사업연도 개시후 4월

  한다.  경우 

 「 본시 과 투 업

에 한 법률」에 른 가

시  및 코스닥시  개

  한다.

 ⑨～⑩ (현행과 같 )

13 (지 방법등) ①～② (생

략)

 ③ 1～6 (생 략)

 7. 는 회사가 10 8

항에 해당하는 사  감사  

지  신청하는 경우 를 고

하여 지 할 수 다.

 ④ (생 략)

13 (지 방법등) ①～② (현

행과 같 )

 ③ 1～6 (현행과 같 )

 7. 는 회사가 10 7

항에 해당하는 사  감사  

지  신청하는 경우 를 

고 하여 지 할 수 다.

 ④ (현행과 같 )

- 문 비

 칙  칙

<신 > 1 (시행 )  규  고시

한 날  시행한다.

2 (한 채택 회계  

하는 지배회사가 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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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행 개      안 비 고

표를 하는 방법에 한 

) 6 3  개 규

 2011년 1월 1  후 

 시 는 사업연도 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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